
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의5] <개정 2010.9.1>

설계업자의 평가기준(제27조의3제1호 관련)

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

1. 사업수행능

력평가

30 별표 1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

따라 환산하여 적용
2. 작업계획

및 기법

70
수행계획 및

기법

(25) 과업수행 세부 계획, 인원 투입, 공정계

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

(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)
작성기준 (30)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, 자재 및

기기 선정의 적정성, 전기 관련 법령 및

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, 전력 공

급의 신뢰성 및 무정전(無停電) 대책, 운

전 및 유지ㆍ보수의 편리성, 환경요인에

대한 검토,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
신기술ㆍ신공

법 등 도입

(8)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

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
기술자료 활용

및 설계 기술

향상

(7) 보유장비, 설계개선 방안, 시설물의 생

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

비 고

1.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(이하 이 표에서 “발주자”라 한다)는 설계용역

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

준(이하 이 표에서 “세부평가기준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

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±20%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

수 있다.

2.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

며,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.

3.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계약문서로 정해야 하며, 입

찰공고 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4.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

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

5.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사

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.


